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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

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규

제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원

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행태(규제과정상의 변화, 집행방식의 

변화, 비동조화, 규제위임과 민간위탁)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규제분야 사례

들을 통해, 도출한 대응행태의 현실적인 설명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

제기관의 행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자

원의 부족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보일 행태를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

는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실제 자원제약

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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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적절한 수준의 규제자원은 규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Bolton et al., 2015; Joskow & Noll, 1983; 최병선, 2013). 규제실패 사례가 발생할 때

마다 언론이 자주 지적하듯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
는 식의 어찌보면 지극히 자명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규제자원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고 이후에 규제자원에 대한 무관심

은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정부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고와 연관되어 실패

로 비난받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급급하다(이창원·임재진, 2014; 최병선, 2014). 
여론도 ‘허술한 규제’를 비난하며 규제강화의 당위성을 환기하기에 몰두한다. 강화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규제과정에 어떻게 전개

(deployment)할지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 결과, 규제기관이 강화된 규

제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규제자원을 확보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Haines, 2009; 최
병선, 2013). 아무리 커다란 사회적인 충격을 준 대형사고일지라도 그렇다. 

규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규제기관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 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 아무리 잘 설계된 규제라 할지라도 이를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

하다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원이 부족한 규제기관은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어떤 정부조직이든 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어떻게 행동하

는가에 따라 규제의 효과성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 행태는 이렇듯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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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부족하다. 비록 소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규제기관의 단편적인 행태만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은 집행을 느슨하게 한다거나(예를 들어, 
최병선, 1992), 처벌의 강도를 높여 규제위반 행위를 억지(deterrence) 자원제약의 문제에 

대응한다거나(예를 들어, 최병선, 2013), 규제행정비용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자율규제

에 의존함으로써(예를 들어, Short & Toffel, 2010; Sinclair, 1997; 이창원·임재진, 
2014) 자원제약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일부 다른 연구들도 규제기관

의 일반적인 행태를 다루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규제자원의 제약이라는 여건(conditions)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어, Ayres & Braithwaite, 1992; Bardach & Kagan, 
2006; Oh, 1995). 선행연구의 더욱 큰 한계는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에 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창원·임재진(2014)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

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이론적 차원에서 그

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연구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최병선(1992; 
2013)의 연구는 규제기관의 자원제약 문제와 일부 대응 행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에서 

도출한 주장에 불과할 뿐,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규제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

로,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자원이 부족한 상

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행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

규제분야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대응 행태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할 것이

다. 아울러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

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실제 자원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의 행태를 실증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이어지는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

인 규제자원과 규제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논의에 대한 오

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다음 절에서는 규제기관에 있어 규제자원이 왜 중요한지를 논의하고

자 한다. 특히 일반적인 조직보다는 규제기관에 적용되는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어지는 절은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리 주의할 

점은 제시한 대응행태가 포괄적인 것은 아니며 실증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검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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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부분은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규제자원과 규제기관

1. 규제자원과 규제기관의 의미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핵심 개념인 규제자원(regulatory resources)과 규제기관

(regulatory agencies)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의가 필요하다. 학자마다 두 개념을 모두 

다소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여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다. 

(1) 규제자원의 의미

우선, 규제자원은 일반적으로 조직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인력, 시간 등 규제

에 투입되는 자원을 의미한다(Bozeman, 1993; 최병선, 2013). 규제기관을 포함하여 어떤 

조직이든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선행연구

들은 조직에 있어 자원의 개념을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조직에 필수적

인 요소 이외에 규제기관이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들도 

포괄적인 규제자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관할 규제영역의 시장

상황, 기술변화, 관행, 순응비용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Coen, 2005), 관련 사실

의 인과관계 혹은 상호관계에 관한 지식은 물론 암묵적인 지식(Shamsie & Mannor, 
2013)과 전문성(Majone, 1996; Schrefler, 2010), 역량을 보유해야만 규제설계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규제기관을 포함한 조직에 요구되는 자원의 개념은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과 제도론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설명한 예산, 
인력, 시간 등 조직의 기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요소와 정보, 지식, 전문성, 역량 등 효과적

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 이외에 조직이 환경에 속하여 적절히 상호작용하여야 생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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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요소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정당성(legitimacy)
이다. 정당성은 “특정 존재(entity)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 가치, 믿음, 개념정

의 체계 내에서 바람직하거나, 적절하거나, 적합하다는 일반화된 인식 혹은 가정”을 의미한

다(Suchman, 1995: 574). 이러한 이유로 평상시보다 부재시에 그 존재를 더 뚜렷이 인지

할 수 있다. 다른 때보다 “조직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할(illegitimate) 때, 비평(comments)
과 공세(attacks)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Pfeffer & Salancik,1978: 194). 자원

의존이론은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앞서 설명한 여러 자원들과 더불어 정당성도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자원으로 다

룬다(Pfeffer & Salancik, 1978). 제도론도 이와 유사하게 조직이 따라야하는 환경적인 요

소로서 조직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취급한다(Deephouse & Suchman, 2008; 
Suchman, 1995). 정당성에 있어 두 이론 간의 미묘한 차이점은 전자가 정당성을 조직의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의 대상으로 다룬 반면, 후자는 조직에 내재화된

(embedded) 것으로 관리가 아닌 적응(adaption)의 대상으로 보는 데에 있다(Suchman, 
1995).

본 연구는 이렇듯 규제자원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가운데 가장 협소한 의미인 예산, 인
력, 시간 등 조직의 기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규제자원의 개념을 한정하고자 한다. 
정보, 지식, 전문성, 역량 등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앞서 열거한 필수요소에 따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자원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본 연구의 주제를 다루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정당성은 앞서 설

명하듯 규제기관이 확보해야할 자원의 의미도 있지만, 규제기관의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자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Deephouse & Suchman, 2008), 본 연

구의 주제와 연관된 규제자원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어 제외하고자 한다. 오히려 정당성

의 의미를 규제자원 개념에서 분리함으로써 규제자원 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보

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되었다.1)

1) 미리 간략하게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 정당성 개념은 규제기관이 비동조화(decoupling)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기 차원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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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기관의 의미

한편, 규제기관은 “민간 경제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편익을 부여하거나 제약을 부과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행태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

한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한다(이용우, 2010:295).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

사법적·준입법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규제행정기관”으로 불리기도 한다(최병선, 1992).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비록 조직유형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규제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를 포함한 행정기관만을 포함한다.2) 
하지만 규제기관에 대한 개념정의도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선, 법령상 규제를 위임·

위탁받은 민간기업은 규제기관에 포함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료하다. 
법령상 규제위임과 위탁이 명시되어 있다면 규제기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도 제2조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법령 등 또는 조례ᆞ규칙

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법령상 규제를 위임·위탁받지 않았지만 규

제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민간기업도 규제기관에 포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나

라가 2000년 은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준법감시인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들

은 준법감시인을 두고 규제순응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렇듯 금융기관들이 스스

로 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들은 규제기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선 질문과 

달리 모호한 측면이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정하듯 행정기관과 규제업무를 위임·위
탁받은 주체만을 규제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면 당연히 이들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규제기관

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와 규제공간(regulatory 
space)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이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관점들은 규제의 권한과 역량은 

공식적으로는 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규제집단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

에게 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예를 들어, Scott, 2001). 규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규제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록 공식적으로 규제를 위임·위탁받

2) 독립규제위원회, 행정부처, 행정부처의 하부조직,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기타 특수목적 규제기관 등 규

제기관의 조직유형은 다양하다(최병선, 1992: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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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규제기관으로 불릴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규제기관을 가장 협소한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는데, 규제 기능

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만 포함하고자 한다. 앞서 살핀대로,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규제

자원에 대한 개념을 특정 조직의 규제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한정한 이상, 규제거버

넌스 혹은 규제공간의 관점에서 포괄적인 정의는 연구주제를 다루기에 부적합하다. 또한 규

제자원 부족을 경험하는 특정 조직의 행태에 초점을 둔 이상 가장 협소한 의미를 가진 개념

으로 규제기관을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위임·위탁받은 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는 제외한 것이다. 미리 간략하게 말하면, 규제의 위임·위탁 자체가 본 연구의 주제인 규제

자원 부족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일 가능성이 있고, 규제를 위임·위탁받은 조직유형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규제기관을 중앙행정

기관만으로 한정한다.

2. 규제기관에 있어 규제자원의 중요성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에 있어서도 자원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원부족에 

직면한 조직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미션달성과 조직의 생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Bolton et al., 2015; 
Huber & McCarty, 2004; Lee & Whitford, 2013; 최병선, 2013). 마찬가지로 규제자원

이 부족한 규제기관이 기대하는 (혹은 기대받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새삼스럽

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처럼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조직에 있어 자원의 중요성보다는 

규제기관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규제기관의 자율성

규제자원은 규제기관의 자율성(autonomy)에 영향을 미친다(Estache, 1997; Pfeffer & 
Salancik, 1978). 자원의존이론은 규제자원-규제기관의 자율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

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Pfeffer와 Salancik(1978)의 자원의존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어야 생존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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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조직이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는 환경으로부터 얻

어야 하는 자원이 조직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원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환경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자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원이 소수에 의

해 통제되고 있을수록 조직의 환경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는 것은 조직의 자율성이 그만큼 떨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직은 주어진 환경에 단순

히 반응(react)하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다. 조직은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반면 자신

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enact) 존재다. 
앞서 정의하였듯 규제자원의 의미를 인적자원(human resource)과 자금(financial 

resource)으로 한정하여 이러한 자원의존이론이 규제자원-규제기관의 자율성 간의 관계에 

몇 가지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적자원에 관해서다. 우리나라에서 규

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크게 두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피규제집단

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지 않는 인적자원이다. 통상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채용된 사

람들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피규제집단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가능

성이 높은 인적자원이다. 통상 피규제집단인 민간기업에서 경력을 가지고 경력경쟁채용이

나 특별채용방식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3) 두 분류의 인적자원을 얻기 위한 규제기관의 환경

의존도를 낮게 판단할 수 있다. 규제기관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도는 높지만 분산도가 매

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규제기관은 인적자원이 가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Majone, 1996; Schrefler, 2010). 이는 규제기관이 피규제집단

인 민간기업에서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수적임을 의미하는데, 해당 민간영역이 협소하

다면 적절한 인적자원을 얻기 위해 규제기관은 해당 민간영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설령 민간영역으로부터 손쉽게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인적네트워크를 기반

3) 2018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체 경쟁률은 40.98:1(4,953명 모집에 202,978명 지원), 일반행

정직 경쟁률은 무려 161.82:1(232명 모집에 37,543명 지원)이었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전국

모집) 경쟁률도 32.68:1(234명 모집에 7,646명 지원)에 달했다. 또한 2018년 5급과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 전체 경쟁률도 각각 29.96:1(25명 모집에 749명 지원), 18.88:1(72명 모집에 1,359명 지원)에 달했

다(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s://www.gosi.kr)). 경쟁률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생 진로실태조사 결과 공무원이 가장 선호되는 직종으로 꼽혔다(윤석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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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피규제기관과의 연계로 인해 포획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

사와 관련한 규제실패의 원인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규제기관인 해양수산

부와 규제를 위임받았지만 조직특성상 피규제집단인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그리고 해

운업체에 이르기까지 해운분야에서 강력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도 있었다(예를 들어, 김승남, 2015). 그렇다고 포획에 대한 우려로 민간영역에 대한 의존

을 줄이면(다시 말해, 피규제집단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을 줄이면), 해당 분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져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규제기관은 조직의 자율성과 

규제의 실효성 간 모순적 상황(paradoxical situation)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음으로 자금에 관해서다. 규제기관이 어디로부터 자금을 얻느냐가 조직의 자율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Estache, 1997). 입법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 규제기

관은 국회와 정치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영향력은 입

법기관의 일상적인 관리감독 권한에 따른 영향력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확보해야할 자금 원

천(revenue source)으로서의 영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규제집단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입법기관으로부터의 

예산이 아닌 피규제집단으로부터 규제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를 받아 운영되는 규제

기관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있다.4) 입법기관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으

나, 피규제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규제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자의 경우,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규제설계와 집행

보다는 정치인의 선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결국 규제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

다. 후자의 경우는 규제기관이 자금 원천인 피규제집단을 위해 엄정한 관리·감독에 소홀하

여 규제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예측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의

약품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는 피규제집단인 제약회사들로부터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규제를 느슨하

게 집행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다(Council for 
Evidence-Based Psychiatry, 2014). 
4) 규제요금(regulatory fees)으로 불리는데,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

으로 피규제기관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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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규제기관이 자원제약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피규제집단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lack, 1997: 42–43). 예를 들어, 피규제집단들이 자신들을 관할하는 규제기관이 

집행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순응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나아가 

처벌의 타당성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피규제집단들은 규제기관이 규제자원을 보존하거나 본인들과 대립관계를 만들지 않

으리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피규제집단들로 하여금 순응노력을 게을리하는 반면, 
적발에 따른 처벌시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되려 규제기관에 소송의 협박을 가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규제기관은 규제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규제집단에 의

존할 가능성이 크다. 피규제집단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규제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

이 대표적인 예다.5) 결국 규제기관의 강력한 규제집행과 나아가 규제권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규제기관의 권한에 대한 신뢰추락이 가져오는 결과는 규제실패의 악순환이다. 우리나라

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기관은 규제를 강화하기 급급했지만 규제자원 부족으

로 인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기 어려웠다(이창원·임재진, 2014; 최병선, 
2014).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피규제집단들이 규제기관의 한계를 반복해서 학습하게 된

다. 결과는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집단들의 

순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다.

5) 자원부족으로 인해 피규제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규제기관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unintentionally) 혹은 부지부식간에(unwittingly) 피규제집단들을 위해 봉사하는 규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의도치 않은 포획현상을 의미한다(Carpent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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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

본 절은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규제과정상의 지연과 피규

제집단에 대한 의존 행태 등 규제과정상의 변화, (2) 감시활동의 축소, 제재수단의 변화, 처
벌강화 등 집행방식의 변화, (3) 비동조화, (4) 규제위임과 민간위탁. 본 절은 각각의 대응

행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규제분야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일부 대응행태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대

응행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제시된 대응행태가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행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둘째, 대응행태를 구

분하여 제시한 것이 규제기관이 나타내는 대응행태가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한정된다는 의미

는 아니다. 규제기관은 실제로 여러 대응행태를 동시에 선택하기 마련이다.

1. 규제과정상의 변화: 지연과 피규제집단에 대한 의존
규제기관은 절차상 규제과정을 지연(delay)시킴으로써 자원제약으로 인한 한계에 대응

할 수 있다. Bozeman(1993)의 연구가 이를 설명한다. 그는 왜 정부조직이 민간조직보다 

red tape을 더욱 보이는 경향이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인력감축을 포함한 자원부

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업무처리 절차상의 지연, 즉 red tape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절차상의 지연은 정부관리자로 하여금 부족한 자원을 전개

(deployment)하는 데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량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일부 설명하기에 적합하지만 한계가 

있다. 특히 규제실패로 인해 관심과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을 경우 절차를 이유로 규제

를 만들거나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지연은 규제기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오히려 

이 때 규제기관은 규제실패의 원인으로 비난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규제과정을 앞

당겨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실패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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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규제기관은 문제가 된 사항과 관련된 규제업무 혹은 

규제대상에 우선순위(priority)를 두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반면 다른 업무 혹은 대상에 대

해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이다(Welborn, 1977). [그림1]은 이를 단순화하

여 설명한 것이다. 한 규제기관의 전체 규제업무(혹은 대상)가 A, B, C이고 평소에는 모두 

동일하게 t1시점까지 자원 한 단위(R1), 다시 t1시점부터 t2시점까지 자원 한 단위(R1) 투
입하면 각각 A′, B′, C′의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해 보자. 규제실패 관련 A가 문제가 되

었다면,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자원투입을 B와 C로부터 각각 절반씩 가져와 평소의 2배

(R2)까지 증가시켜 평소보다 빠른 t1시점에 결과를 얻는 신속한 행태를 보인다. 

[그림 1] 규제실패 이후 규제기관의 자원배분과 지연가능성

이 경우 또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그림1]에서 보듯 B, C의 경우 문제가 된 A가 어느 정

도 결과를 보인 t1시점까지 자원투입이 평소의 절반(R )으로 떨어진다. B, C도 t1시점이

후 평소대로 자원투입을 받지만, A가 비록 결과를 얻었지만 평소와 같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 자원투입이 여전히 모자라 평소와 같은 t2시점에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 결과 t3
시점에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규제실패 관련 문제가 되어 규제기관에서 우선시된 

규제업무(혹은 대상)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규제기관이 처리해야 할 나머지 규제

업무(혹은 대상)에 있어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다른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암시

한다. 시차(time-lag)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책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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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정길·정준금, 2003).6)
한편 자원제약에 처한 규제기관은 규제과정에 있어 피규제집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

일 수 있다. 후술하는 피규제집단을 포함한 민간에 공식적인 권한을 위탁하거나 책임을 부

가하는 행태와는 달리, 규제기관이 여전히 규제권한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피규제집

단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행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은 자원소모가 많은 직접

적인 정보수집 대신에 피규제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Bernstein, 1955; 
Berry, 1979). 피규제집단의 정보(자료)제공 및 보관의 의무를 신설하거나 이전 보다 강화

하고, 규제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규제설계와 집행에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객선 사고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과적과 승선 정원초과 방지를 위한 규제기관의 

선택을 하나의 실례로 살펴보자. 1993년 10월 10일 발생한 참사인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 

이후, 당시 해운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중앙행정기관인 해운항만청은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여객선 운항관리규칙」의 개정이었다. 당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물 과적과 승선정원초과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지적되었다(연합뉴

스, 1993).7) 해운항만청은 이에 과적과 과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항관리규칙」 

개정(교통부령 제1016호)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여객선 선장으로 하여금 입출항 

전에 승선인원 및 승선신고서(여객명부)의 보관장소,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적재적량의 

초과여부 등을 지방해양항만청 운항상황실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제2조와 별표)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개선되었어야 할 사항은 실제 화물 과적과 승

선인원초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시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자들이 운항 전

에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인력부족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사익을 위한 규제회피유

인이 큰 피규제집단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규제기관은 이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였다. 
유사하게, 낚시배 선장의 승선신고서(여객명부)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규제다. 최근까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낚시어선의 전복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승선자명부가 

정확히 작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장은 승선자명부를 출입항신고서와 함께 출입항신고기

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해양경찰서와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소장으로 두는 민간 대

6) 규제지연(regulatory lag)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설명한다. 하지만 규제지연 개념은 기존의 규제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하기까지의 지체된 현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소한 의미를 지닌다.
7) 그 이외에도 방수구 면적이 작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만재흘수선(designed load water line)

에 대한 기준치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점도 복원력 상실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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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고소가 출입항신고기관에 해당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 참

조). 낚시어선 전복사고에서 보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사항은 승선자명부를 어디에 제출하

는가보다는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는가에 있다. 따라서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낚

시어선이 출입항할 때마다 승선자명부를 정확히 기재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인

력, 조직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시 감시를 위한 경찰인력을 모든 항구마다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규제기관은 선장의 승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자원제약으로 인해 피규제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경우 규제실패의 가능성은 

크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규제집단이 의존하는 피규제집단에 의해 작성된 정보가 부정확

하다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란 난망하다. 얼핏 규제강화로 보이지만 규제의 효과가 나

타나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실제 세월호 참사에서도 화물 과정과 승선정원 초과

는 여전히 문제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제주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 낚시배 사고에서는 여

전히 여객명부의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규제집단에의 의존은 포획

이론이 설명하듯 규제기관이 피규제집단의 ‘포로(captive)’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 

역시 규제실패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반드시 피규제집단에의 의존이 이렇듯 비관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

제기관은 자신에게 “투입정당성(input legitimacy)”을 확보해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

(credible information)를 제공할 피규제집단을 찾기 마련이다(Coen, 2005: 377). 규제자

들은 피규제집단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를 내

놓는 자들을 배제하는 반면, 신뢰할만한 정보를 내놓은 자들을 선별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피규제집단을 상대해본 경험을 이미 축척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선별작업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자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8) 이렇듯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규제집단에 

선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면 자원제약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피규제집단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s)은 상존하며, 이를 방

지할 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가 필요하다(Williamson, 1998).9) 
8) 특히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규제기관-피규제집단 간 긍정적인 협력관계가 발전했다면(Axelrod, 2006; 

Ayres & Braithwaite, 1991) 이러한 부담 역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관계는 또한 

포획과 이로 인한 부패의 조건과 유사하다(Ayres & Braithwaite, 1991: 437).
9) 신뢰할만한 피규제집단도 언제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가

장 큰 Ponzi scheme 사기로 2008년 말 체포되어 150년 형을 받은 Bernard Madoff는 전임 NASDAQ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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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방식의 변화
자원제약에 처한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집행방식의 변화다. 구체

적으로 세 가지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감시활동(monitoring)을 줄이는 방법이

다(Garvie & Keeler, 1994; 최병선, 2013). 규제대상이나 업무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집행을 감당할 자원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별 감시에 소요되는 단위 

자원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규제기관 관할의 규제대상 기업이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하였지만 자원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 100개 기업 

각각에 대해 연간 2회씩 실시하던 검사를 이제는 절반으로 줄이거나 기존의 검사시간을 절

반으로 줄인다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으로, 규제실패가 드러난 대상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집중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Olson, 1996). 실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사고 이후 규제

실패 영역에 대한 소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정 대상에 대한 감시활동의 집중은 지속되기 어렵다. 다른 대상에 대한 감시소홀

로 또다른 규제실패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규제기관은 비

록 한시적이지만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한 집행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위반에 대한 

억지효과(deterrence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집중단속과 유사하게, 최근 규제자원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목받는 위험기반규제(risk-based regulation)나 대응적 규

제(responsive regulation)에서 강조하듯, 위험도 혹은 순응정도에 따라 집행 대상별로 집

행활동의 정도를 달리하면 한정된 규제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Ayres & Braithwaite, 1992; Black, 2006; Rothstein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방

식이 오히려 규제자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할지 모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Black, 2006; Rothstein et al., 2006).10)
자원부족에 대응한 또다른 집행방식의 변화는 제재수단의 변화다. 강력한 제재수단의 사

장과 자율규제기관인 NASD 이사회의장으로서 도덕성의 상징으로 명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 증권시장 

규제기관인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그의 전문성에 의존한 경향이 있었으며 심지어 사기

의혹이 제기되었어도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Scharfman, 2009). 
10) 이외에도 이 방식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도 제기된다(Black, 2006; Rothstein et al., 

2006).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위험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규제

기관의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 등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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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규제자원을 요구한다. 몰수, 금지, 고소·고발 등 공격적

인 제재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집단의 반발에 대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철

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실제 피규제집단이 반발하여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더 많은 규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자원제약 하의 규제기관은 이러한 추가적인 규제자원을 요구하는 강

력한 제재수단 대신 규제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선호할 것이다. 예를 들어, 리콜

명령(recall)은 규제기관이 기업들에게 문제가 있는 생산품을 자발적으로 거두도록 명령하

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자원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Olson(1996)은 미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 규제자원의 부담이 상대적

으로 작은 리콜명령을 고소·고발(prosecution)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규제기관이 언제나 규제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규제실패 이후에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Olson(1996)은 

규제기관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

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외부신호모형(external signals model)으로 이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특정 사고로 인하여 규제실패가 주목을 받으면 국민 혹은 소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마련이며 이는 자칫 의회나 다른 외부자들의 개입을 부추겨 규제기관의 자율

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강력한 제재’라는 신호를 국민 혹은 소비자에게 

보냄으로써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떠난 상황에

서는 피규제집단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화하는 반면 소비자들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

을 얻기 위해 고소·고발보다 리콜명령이라는 제재수단을 빈번히 사용한다. 규제실패 이후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규제자원을 강력한 제재에 집중하지만, 이후 제재수

단의 변화를 통해 자원제약의 현실을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규제기관이 택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최병선, 2013: 

17~19). 위반행위를 억지(deterrence)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규제자원을 요하는 적발확

률(probability of detection)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규제자원을 요구하

지 않는 처벌강도(level of penalty)를 높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적발확

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이 소요되는 적발활동을 해야 하지만, 처벌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규정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처벌강도의 강화가 과연 규제목표

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한편으로는 불순응에 따른 비용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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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피규제집단의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기관

의 처벌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처벌

강도가 높아진 만큼 적발된 피규제집단의 저항가능성도 커지기 마련이며, 저항가능성이 높

아진 만큼 규제기관의 적발된 행위의 위법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최병선, 2013: 
18). 이는 추가적인 규제자원을 요구하지만, 자원제약에 처한 규제기관으로서는 적발과 처

벌의 빈도를 줄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자원제약으로 선택한 처벌강도의 강화가 

오히려 규제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규제목표 달성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

3. 비동조화(decoupling)
자원이 부족한 규제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전략은 비동조화(decoupling)다. 제도

주의 관점의 조직이론에서 발전한 개념인 비동조화는 형식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행동 간의 

분리를 의미한다(Meyer & Rowan, 1977).11) 조직은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에서 형성된 ‘무엇을 해야 옳고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합리화된 신화

(rationalized myths)”에 적응하도록 압력을 받는다(Meyer & Rowan, 1977: 343). 이 

때 외부가 요구하는 조직행동의 변화가 조직의 이익이나 관행, 핵심가치 등과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은 상징적으로는 합리화된 신화에 맞게 변화를 가장하지만 실제 

변화하지 않는 비동조화를 통해 한편으로는 조직생존에 필수적인 외적인 정당성(external 
legitimacy)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이익, 관행, 핵심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된

다(Bromley & Powell, 2012; Heese et al., 2016; MacLean & Behnam, 2010). 
규제기관은 비록 자원부족에 처해 있어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외적으로

는 철저히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특히 규제실패 이후 규제기관은 기존의 규제방식

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압력이 거세지만 자원부족으로 실질적인 변화

가 어려울 경우에도 외적으로는 변화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 때 규제기관은 비

11) 보다 구체적으로 비동조화는 외부압력이 요구하는 행위의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기준으로 

policy-practice decoupling과 means-end decoupling으로 세분할 수 있다(Bromley & Powell, 2012; 
Heese et al., 2016). 전자는 형식적으로 외부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의

미하며, 후자는 조직의 핵심목표와 무관한 사항만을 집행하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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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실패 이후 부서에 대한 재구조화

(restructuring)와 기능의 재조정(rearrangement) 등 조직구조의 변화와 규제강화는 빈번

히 실행되지만, 규제자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예를 들어, 단속활동―은 기존과 별

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규제자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사항만 변화시

킬 수 있다.12) 또한 규제기관은 규제실패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에 역량을 집

중하는 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선별적 규제 비동조화(selective 
regulatory decoupling)’를 보일 수 있다.13)

규제기관이 비동조화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 

표상활동(presentational activities) 혹은 인상관리활동(impression management 
activities)이다. 조직의 정당성이 결국 인식(perception)에 관한 것이며(MacLean & 
Behnam, 2010), 이들 활동은 조직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인 업무활동보다 많은 자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정당성

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왔다(Yeung, 2009). 규제기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부

로부터 요구되는 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강조할 수 있다. 물론 표상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지리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일부 조직들이 전담부

서를 설치하고 홍보 및 의사소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보강하는 이유다(최성락·
함용석, 2014). 하지만 자원제약 상태에 처해 있는 규제기관이 이러한 추가 자원을 투입하

기란 난망하다. 아울러 몇몇 실증연구 결과, 자원투입에 비례하여 효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

니다(Yeung, 2009). 오히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자원투입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다

(Deacon & Monk, 2001).
자원부족에 대응한 비동조화 행태가 가져오는 결과는 또다른 규제실패다. 규제기관은 비

12) 비록 규제기관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Edelman(1992)의 연구는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조직들은 자원

을 절약하는 행위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실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고용평등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와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조직들은 자원을 

소요하는 관련 부서설치와 인력확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원소모가 덜한 관련 규정제정을 실행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밝혔다.
13) 선별적 규제 비동조화는 규제대상을 구분하여 규제적용을 달리하는 행태를 의미한다(Heese et al.,2016). 

Heese et al.(2016)은 병원에 대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연구한 결과, 병원의 사기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를 요구받는 동시에 공동체의 자선진료(charity care)와 의료교육에의 접근성을 원활히 유지하도록 요구

받는 규제기관이 공동체에 보다 선의를 베푸는 병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selectively) 관대히 

처분한 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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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화를 통해 상징적으로만 변화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더라도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정당성 획득여부는 “신뢰와 신의의 논리(logic of 
confidence and good faith)”에 의존하기 때문에(Meyer & Rowan, 1977: 357), 외부 이

해관계자들이 규제기관 내부를 조사하여 문제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 비동조화는 의심받기 

어렵다(Boxenbaum & Jonsson, 2008).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기관이 요구사항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할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조사

하더라도 ‘인과관계의 불확정성(causal indeterminacy)’과 ‘정보의 불완전성

(informational incompleteness)’으로 인하여 비동조화의 문제를 밝혀내기도 어렵다

(Orton & Weick, 1990).14) 실제 몇몇 연구들은 실행되지 않은 형식적인 변화, 심지어 그

에 대한 발언조차 외부로부터의 정당성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실증적

으로 밝혔다(예를 들어, Fiss & Zajac, 2006; MacLean & Behnam, 2010). 결국 또다른 

규제실패가 발생하기까지 비동조화 행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역설적이게도 자원부족 

상태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동조화가 종국에는 규제기관의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

오게 되는 셈이다(MacLean & Behnam, 2010; Tilcsik, 2010).15)

4. 규제위임과 민간위탁
자원제약에 처한 규제기관은 규제업무를 다른 조직에 맡기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직

접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다른 조직에 맡김으로써 규제기관이 감당하던 규제비용을 다른 

조직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규제업무를 이전받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

게 규제위임과 민간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위임은 규제기관이 하급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조직에 규제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민간

조직에 맡기는 경우가 민간위탁이다.16) 규제위임이든 민간위탁이든 규제기관이 소유한 규

14) 인과관계의 불확정성은 규제행태가 규제성과와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부성과 측정의 어려움과도 관련된다. 정보의 불완전성은 외부인으로서 조직내부의 정보에 대

한 접근성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15) MacLean과 Behnam(2010)은 비동조화 행위가 조직 내부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외부로부터 발각되고 결국 

외적 정당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는 다르게 Tilcsik(2010)은 비동조화로 인한 상징

적인 변화, 예를 들어 인적 구성 변화가 종국에는 비동조화를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규제업무를 하급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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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한의 일부가 수임·수탁기관에 이전되며, 이 때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요구된다.17)
우선, 규제위임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원제약 처한 규제기관은 규제업무, 특히 규제집행에 

관한 업무를 하급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이혜영·최성락, 2009). 규제기관은 규제위임을 통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규제집단에 보다 근접한 위치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규제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다. 하지

만 규제위임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위임받은 기관 역시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

하여 규제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재정지원 위임

(unfunded mandate)의 경우 그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된다(이혜영·최성락, 2009
).18) 비재정지원은 일반적으로 상급기관(higher level of government)이 재원을 제공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Ross, 2018). 자원

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위임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비재정지원의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자원제약에 처한 규제기관이 민간조직에 규제업무를 맡기는 민간위탁에 대하

여 살펴보자. 규제의 민간위탁은 앞서 언급하였듯 규제기관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법적으로 

민간조직에게 맡기는 형태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부가 법령상 규제를 만들고 민간조직에 위

탁하는 경우보다 업계가 스스로의 행위규칙을 만들어 시행한 후 정부가 법령상 규제로 대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Töller, 2011). 하지만 규제자원이 제약된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민간조직에 규제를 위탁하는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하에서 설명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비난받았던 한국선급의 사례다.
민간업체인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법률적으로 대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원부족이었다.19) 1974년 말 「선박안전법」의 개정(법률 제2744호, 
1974.12.31.)을 통해 한국선급(당시 선급협회)로 하여금 정부(당시 교통부)의 선박검사업

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당시 제7조의 3과 제8조)이 마련되었다. 당시 법률안을 제출한 

맡기는 경우에만 ‘위임’ 혹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민간조직에 맡기는 경우 ‘민간위탁’이라

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임’과 ‘위탁’의 구분없이 공공조직에 맡기는 경우를 ‘규제위임’, 민
간조직일 경우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7)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 제6조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다.
18) 일부는 규제분야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비재정지원 규제(unfunded regulation)’으로 칭하기도 한다

(Roin, 1999: 354).
19) 한국선급은 1960년 해운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제3자의 위치에서 보험 대상 선박

을 평가하고자 만들어졌다(황예랑·이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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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교통부와 한국선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검사업무를 일원화하여 검사의 효율성은 물론 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고, 다
른 하나는 부처가 검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었다.20) 당시 교통부

장관이 국회상임위원회(당시 교통체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법률안 제안설명은 이를 

반영한다.

동일선박에 대한 일부 이원적인 검사제도는 이용자에게 크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해운관

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 등의 이유로 검사공무원의 이직과 유능한 기술자의 취업기피로 검

사의 적시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운관청의 선박검사업무를 검사전문기관인 선급협

회에 대행시킴으로써 선박검사의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일부 이원화된 검사제도를 일원

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밑줄 부분은 필자가 강조].21)

한국선급의 사례에서 보듯, 규제업무의 민간수탁기관은 대게 피규제업계다. 이로 인해, 
규제의 민간위탁은 피규제업계가 스스로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자율규제의 대표적

인 형태로 취급되며, ‘위임적 자율규제(delegated self-regulation)’로 불리기도 한다

(Bartle & Vass, 2007).22) 
규제기관이 피규제업계에 규제를 위탁하는 이유는 자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규제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피규제업계가 가진 

전문성과 지식, 정보가 규제기관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야만 효과적인 규제가 가

능하며(McCaffrey & Hart, 1998; 최병선, 1992; 현대호, 2010), 다른 한편으로 자원부

족 상태에서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고 민간의 규제자원을 이용하여 규제의 실

20) 이전에도 한국선급은 등록 선박(소위 ‘입급선박)에 대한 일부 검사(교통부가 담당하는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위생설비, 항해용구 이외의 선체기관을 포함한 제시설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21) 제90회 국회 교통체신위원회회의록 제8호(1974년 10월 28일) p.1.
22) 자율규제라고 해서 정부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기관-민간조직 간 역할과 권한의 배

분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Bartle & Vass, 2007; Scott, 2002; Töller, 2011). 다양한 자

율규제의 형태 가운데 규제기관이 기준설정(standard setting)을 담당하고 법적으로 권한을 위탁받은 민

간조직이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Scott, 2002). 집행을 담당하는 민간조직의 

권한은 통상 위반의 보고와 같이 제한적이지만, 드물게는 기소(prosecution) 혹은 허가취소와 같이 막강

한 공식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Scott, 200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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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병선, 1992; Baggott, 1989; Short & Toffel, 2010). 이
익을 얻는 것은 규제기관만이 아니다. 피규제업계도 이를 통해 (1) 규제기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회피하고, (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상을 주어 외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3) 업계의 이미지와 평판 유지 등 공동이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Baggott, 1989; Haines, 2009; Scott, 2001; Short & Toffel, 2010). 규제를 위탁받은 

피규제업계는 자신들이 규제업무를 담당해도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증명하여

야 이러한 이점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유인을 갖는

다. 아울러 사회적 비난과 압력, 평판보호를 위한 업계 내부에서의 상호 감시 등 비공식적인 

메카니즘도 피규제업계로 하여금 위탁받은 규제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Potoski & Prakash, 2011).
하지만 규제의 민간위탁도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는 다른 행태와 마찬가지다. 우

선 자율규제가 일반적으로 갖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가 근본적인 한계다

(이창원·임재진, 2014). 앞서 지적한 대로 규제를 위탁받은 자율규제기관은 업계의 공동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할 유인도 갖지만, 동시에 업계 개별기업들의 이윤도 보호

해야 한다. 더구나 일부 자율규제기관은 업체로부터 자금으로 운영되며 업체와 강한 인적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규제기관이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란 난감

할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박검사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선급과 선

박운항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해운조합이 철저한 규제집행에 실패한 사실(감사원, 
2014)이 부분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실례로, 앞서 보았듯 자원제약으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민간업체인 한국선급에 맡기

는 데에 따르는 이해상충으로 인한 규제실패의 위험은 애초 규제기관이 제출한 민간위탁안

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제기된 문제는 “비공무원의 선박검사

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 내지는 부실검사”의 가능성으로, 해운사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한

국선급이 그들이 운영하는 선박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었다.23) 당시 교

통부장관은 한국선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부실검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하였지만,24)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만 해당 

23) 교통체신위원회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74년 11월 30일). p.5-6.
24) 교통체신위원회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74년 11월 30일).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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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한 국회본회의회의록에 따르면, 한국선급의 부실검사 우려에 대한 사전 방지대

책은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협회의 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정도, 즉 처벌강화를 통한 사전적인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에 의존한 방식이 주가 된 

듯하다.25)
규제의 민간위탁이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유가 단지 이해관계의 충돌에만 있

는 것은 아니다. 규제를 위탁받은 민간조직 역시 규제기관이 처한 자원제약의 문제로 철저

히 규제를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규제의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김신 외, 2015: 10)에 따르면, 규제를 위탁받은 민간조직도 “현실적인 비용, 인력 

등의 한계를 이유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재위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규제를 위탁받은 민간조직은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규제집행비용

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 비용이 현실화되지 못해 집행이 형

식화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에 근거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은 선박검사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선급이 받는 수수료를 정해 놓았다. 이 때 수수료가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기에 낮다면, 한국선급은 검사를 철저하게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민간위탁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선

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aines, 2009; Potoski & Prakash, 2011). 강력한 

제재수단의 존재 자체보다는 실제로 정부 규제기관의 “커다란 몽둥이의 위협이 신뢰할 만한 

것(credible threat of the big stick)”(Scott, 2003: 205)이라는 믿음을 민간수탁기관에 

심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일부 사례에서 드러난 민간수탁기관과 정부 규제

기관 간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유착관계가 해소되어야 함을 동시에 시사한다

(이창원·임재진, 2014). 더불어,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도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Parker(1999)는 호주의 소비자보호 및 독과점 규제기관인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기업들이 규제준수 프로그

램(compliance programmes)과 감사(compliance audit) 등 자율규제체제를 만들고 헌신

적으로 규제를 준수(commitment to compliance)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어 규제기관의 역

25) 제90회 국회회의록 제15호(1974년 12월 1일).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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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두 가지 제시한다(p.217). 첫째,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에 관한 전문성(compliance 
professionalism)을 배가하여 스스로 규제준수 프로그램을 숙고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을 만들어 준다. 둘째, 규제기관의 자원을 피규제집단의 순응노력에 관한 “메타평가

(meta-evaluation)“에 집중하여 피규제집단의 책임성을 높인다.26) 
정리하면, 자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선택한 민간위탁 자체가 규제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민간위탁 실시하기에 적합한 규제체계가 설계되지 않은 채 진행된 

규제의 민간위탁이 규제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야기다. 

IV. 결론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 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

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

반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였

다. 본 연구가 제시한 규제과정상의 지연과 피규제집단에 대한 의존 행태, 감시활동 감소, 
제재수단 변화, 처벌강화 등 집행방식의 변화, 비동조화, 규제위임과 민간위탁 등의 행태는 

공통적으로 규제실패의 위험을 내포한다. 물론 이러한 행태가 반드시 규제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규제실패를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는 제시한 행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러한 행태는 자원제약에 처

한 규제기관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혹은 나타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태

다. 문제는 현실적인 규제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기관이 이상적으로 행동하

고 그들이 담당하는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고 본 연구가 ‘규제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

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더불어 보유한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을 

26) 메타평가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s)”의 의미다(노화준, 2007: 48). 다시 말해, 기업이 스스로의 규제준수에 관한 평가하는 과정

을 규제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er, 199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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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는 것은 되려 규제기관의 x-비효율성(x-inefficiency)을 증가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설령 자원을 늘린다해도 규제의 효과성이 높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본 연구가 제언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보일 행태를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 자원제약 하에서의 행태가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행태가 규제실패로 연결되는 메카

니즘을 고려한 규제체계 설계가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본문에 제

시한 대로 자원제약 하에 규제의 민간위탁이 규제기관으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임을 인지한

다면 민간위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다른 예로, 자원제약 하에서 규제기관의 비동조화 행태가 고착

화되어 규제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투명한 규제정보 공개 등의 보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자원제약을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행태에 대한 보다 정

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이를 위한 기초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한 규제기관의 행태는 이론-실증의 반복적인

(iterative)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여러 한계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한계만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규제자원의 개념에 관해서다. 본 연구가 사용한 규제자원의 개념은 일반적

인 조직에 적용되는 자원 개념과 동일하며, 자원의 사용 주체가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별도

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직과 비교하여 규제기관이 갖는 고유 특성을 반영

하여 규제자원의 개념을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다.27) 다음으로 제시한 행태에 대한 편향이

다. 본 연구는 규제기관의 소극적인 행태에 주목했지만, 실제 어떤 조직이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약되어 있으며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한다.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 조직자원관리(organizational resource management), 조직

기능 및 구조 재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태에 대한 향후 연구는 자원제

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에 관한 논의를 보다 풍부히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27) 최병선(2014)의 연구가 ‘규제자원’이라는 용어 대신 ‘규제집행자원’으로 특정한 것처럼 규제기관의 자원을 

보다 세분화하면 향후 관련 연구의 정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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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Regulatory Agencies' 
Behaviors Responding to Regulatory Resource 

Constraints

Im, Jae-Jin 

Regulatory agencies' response to resource constraints is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regulatory effectiveness, but systematic research is lacking. As an effort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was to explore behaviors of regulatory 
agencies in response to resource constraints. Reviewing the precedent studies 
based on regulatory and organizational theories, the study suggested the potential 
behaviors of regulatory agencies under resource constraints: changes in regulatory 
processes, changes in enforcement methods, decoupling, and regulatory delegation 
and contracting-out.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realistic explanations of the 
response behaviors partly through the case of marine transportation regulation, and 
explained the problems that the regulatory agency's behaviors could bring abou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regulatory agencies’ behaviors under resource constraints.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ultimately for 
an empirical study in the future.

Key words: regulatory resources, regulatory agencies, response behaviors 




